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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1. 13.(화) 배포 즉시

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
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.12.(월) MBC, “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'꼼수'‥쿠팡의 눈 가리고 

아웅” 보도 관련
ㅇ 지난해 10월 쿠팡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신고했습니다. 취업

규칙이 위법이라고 국회에서 질타받은 직후였습니다. 쿠팡은 일용직 주휴
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대로 '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겠다'고 신고
했습니다.

ㅇ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. 근로계약서 별지에 '주 5일 근무'라는 조건을 
계속 놓아뒀던 겁니다. 쿠팡의 이같은 '꼼수'를 노동 당국은 알지도 못했습니다.

2. 설명 내용
□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

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·개시
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(주휴일)을 부여해야 함은 
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임

 ㅇ 하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
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
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(주휴일)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·
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
있음

□ 이에 2025.11.12.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
동부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



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
휴일을 주어야 하고, 해당 사업장의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
받은 노동자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음

□ 앞으로도, 우리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
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
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,

 ㅇ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
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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